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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4035 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

스포츠월드     발행인  정  희  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주 문

  스포츠월드(sportsworldi.com) 2018년 2월 14일자(캡처시각)「남性 관계전 

“한알” 오빠 “너무좋아”..헉!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<18. 2. 14. 19:32 캡처>

<http://www.sportsworldi.com/content/html/2018/02/13/20180213002813.htm

l?OutUrl=NS>

  스포츠월드는 건강기능식품 ‘브이맥스’를 광고 하면서「남性 관계전 “한알” 오

빠 “너무좋아”..헉!」이라고 선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. 

  또한 이 광고를 클릭하면 ‘캐나다 건강식품 한국 상륙’ 제목의 데일리토픽 기사

인 것처럼 포장해 광고하고 있다. 

  이러한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

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를 위반했

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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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참고

<http://mrab.co.kr/vmax3/index.jsp?bannerid=0CSX&mediaid=00iA&pageid=00qj>

2018년 3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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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)  

○ 적용 조항  
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

된다.

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, 추악, 또는 

잔인한 내용

박 미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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